
. 법령코너

기 술표준원 고시 제2007-631호

전기 용품안전관리1제5조제2항의규정 에의 한전기 용품안전기 준및운용요중 일부를다음과같이 개 정 고시 

합니다.

2007년 7월 9일
기술표준원장

전기 용품 안전기 준 개 정 고시

전기 용품안전기 준및 운용요령중부를다음과같이 개 정 한다.

부 칙

①（시 행 일） 이 고시 는고시 한날부터시 행 한다.

붙임 : 주요 개정내용

I.개정취지
국제규격IEC）과부합화하여적용중에 있는전기 용품안전기준」번역오류및 오자 • 탈지등을바로잡고, 음 

식물처리기에탈수기 능 , 교반기 능 , 건조기 등에 대 한 시험방법을추가하는등 안 전기 준을효율적으로운용하 

기 위 하여 전기 용품안전기 준및운용요령 을다음과］ 개 정 하고자함

n. 주요내용
1. ［별표1］ 강제 적용안전기 준의전기 레 인자C60335-2-6거 치 형조리 레 인지 , 호브, 오뾙 이 와유사한전기 기 

기 의 개 별요구사항의 오자• 탈자를수정 하고자함

2. 별표2］ 참고적용안전기 준와음식물처리 차C60335-2-16음식물처리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를 ［별표］강제 

적용안전기준으로변경하고, 2.2.9쩨품의기 능（분쇄, 교반, 발효, 건등）별로통상동작방법 豊시하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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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12에“ 음식물쓰레기를처 리 하는기 기 는1회 에 처 리 할수 있는최 대중량（kg）을사용설명서 어표시하여 야 

한다.'를추가하고, 10.1괴10.2의“ 대표적얀주기）'를' 분쇄기능만을卜진기기의대표적인주기는대표적 

인주기로 변경하며 , 11.7에“ 탈수舌음 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기기는정격 시간아제시된경우에는정격 

시 간당휴지시간을1분을갖고5회 동작시 킨다. 정 격시간이 제시 되지 읺경우4분동작1분휴지로5회 동 

작 시킨다.를 추가하고, 11.8에“ 통상동：중에는음식물쓰레기가연소되지않아야한다.'를 추가하고, 

19.7에“ 탈수로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기기는적용하지 않는다. 를 추가하고, 20.102, 20.103, 20.104, 

20.105, 20.106, 22.105, 24.102 등을신설하고, 기I오자?탈자를수정함

3. [별표1] 강제적 용안전기 준의전기오븐레인秋60335-2-36상업용디스펜싱기 기및 자동판매 기어대 한개 별 

요구사행의15.2의 11 의냉 수를1분간일정 하개석 쇠 판의표면의중심 에붓는다.'를' 11 의차가운소금 

물을1분간일정하게오븐과달궈 진부분의 바닥표면위。붓는다. 그리들griddle판을내장하는기 기는약

11 의차가운소금물을1분긴일정하게그리믈griddle판표면의 중심에 붓는다로 변경하고, 기타오자?탈 

자를수정함

4. 별표1] 강제 적용안전기준의대류형오븐K60335-2-42상업 용전기 강제 대 류형오븐, 스팀 형조리 기및 스 

팀 대 류형오븐기 의 개 별요구사항의 오자?탈자를수정 함

OOOOO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-620호

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13조（승강기의검사）제4항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（검사의기준• 항목및 방 

법등）의규정에의하여승강기 검 사기 준을다음과같이 개정 • 고시합니다.

2007년 9월 10일
기술표준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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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검사기준 개정고시

현 행 개 정

3. 1. 1(2)②

급제 동시 나지 진 기타의 진동웨해 주로프7벗 겨 

질 우려 가있는경 우에 는로프이 탈방지 장치 등을 

치 하여 야한다. 다만 기 계실에설치 된고정도르래 

의 경 우에 는그러 하지아니 하다

3. 1. 1(2)②

급제 동시 나］ 진 기 타의진 동에 의 해 주로프가벗 겨 질 

우 려 가 있 는 경 우에 는로프 이 탈방지 장치涿을 설 치 하 

여 야한다.다만 기 계실에설 치 된고정 도르래또는도 

르래 홈에 주로프가1/2이상 묻히거나도르래의끝단 

의 높이 가주로프보다더 높은경 우에 는제외 한다

〈신설〉 3. 1 .2⑹④

승강장문으조립체 는KS B EN 81-1 부속서【의 소프트 

팬들 럼시험방법 에따라450웨 운동에너지로층격을 

가하였을때 문의 이 탈없이 견딜수 있어 야한다 다 

만 전망을목적으로유효 출입구면적의50%이상을 

접 합유리 로설치 하는경 우운동에 너 지 를08J로 적 용 

할 수 있다 현장시 험 이불가한경 우에 는공인시 험 기 

관의 시 험성 적 서 승강기 검 사기 관의안전성 평 가등 

으로 확인할수 있다 화물용은제외한다

〈신설〉 3. 1. 2⑹⑤

승강장문가이 드슈는문턱 에 양호하게맞물려 아한다 

이 확인을위 해 제조사는3.1.2⑹④에 의 한충격시험 

시 확인된승강장문가이 드슈와문턱 의맞물림깊이 에 

대 해 검 사기 관에제 출하여 야한다 화물용은제 외 한 

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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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. 3(6)

카 바닥 앞부분과승강로벽 과의 수평 거 리 는다음 

각항의 기준에 적 합하여 야한다. 다만, 카도어 

록이 설치되어사람의힘으로열 수 없는 경우또는 

화물용엘 리 베 이 터 의 경 우에 는그러 하지 아니 하〕

① 수평 거 리 는125飾 이 하이 어 야하며 , 출입구걔 

개 인 엘리 베 이 터 의경 우에 는각각의출입 구에대 하 

여 125i皿이하이어야한다.

② 수평 거 리 가125飾를 초과할경 우에 는금속제 판 

등으로최 상정 지 층의바닥아래 에 서최 하정 지 층의 

출입 구상부까權입 문을제 외 한카 출입 구에면하 

는 전체부분에대 하여 보호면을설치하여 야한다. 

이 경우헤더케이스상부와i호면하단까지의言새 

는 38飾 이 하이 어 야하나, 보수관리 싱부득이 한경 

우에 는100飾 이 하로할 수 있으며 , 자동차요엘리 

베 이 터 에있 어 서출입 문이상승개 폐 문또는상하개 

폐 문 일때 에 출입 문。열리 는부분에대 해 서 는보호 

면을설치 하지 아니 할수있다.

③ 출입 구가2개 인 엘리 베 이 터 에있어 서승강로출 

입구가없는부분과정지하지않는층이 있는경우 

에 도제2항의규정 에의한보호면을설치 하여 아한 

다.

3. 1. 3(6)

카 바닥 앞부분과승 강로벽 과의수평 거 리 는다음 각 

항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. 다만, 카도어록이설치 

되 어 사람의힘 으로열 수 없는경 우또는화물용자동 

다차용 제외 엘리베 이터의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 하

다.

① 수평 거 리 는125飾 이 하이 어 야하며 , 출입 구7E개 

인 엘리 베 이 터 의경 우에 는각각의 출입 구에 대 하여 

125飾이하이어야한다.

② 수평 거 리 가125飾를초과할경우에 는금속제판등 

으로 최 상정 지 층와바닥아래 에 서최 하정 지 층의출 입 

구상부까人출입 문을제 외 한카 출입 구에면하는전체 

부분에대하여보호면을설치하여야한다. 이경우헤 

더 케 이 스상부와보호면하단까지 의言새 는38飾 이 하 

이 어 야하나, 보수관리싱부득이 한경우에 는100飾 이 

하로할 수 있으며 , 자동차요엘리 베 이 터 에있어 서출 

입 문 이상승개 폐 문또는 상하개 폐 문일때 에 출입 문이 

열리는부분에대해서는보호면을설치하지아니할수 

있다.

〈③항삭제＞

3. 1. 6(2)

카가정지하고있지 않은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 

용하지않으면밖에 서승강로의출입 문을열 수 없 

도록하는장치

3. 1. 6(2)

카가 정 지 하고있지 않은 층에 서 는특수한키 를 사용 

하지 않으면밖에 서 승강로의출입 문을열 수 없도록 

하는 장치 를설치 하여 야하며 승강장출입 문을개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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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

하기 위 한장치 는그림 4에 규정 된삼각형 의잠금해 제 

장치 의규격 에적합하여 아한다

또한 특수한키 에 는사용상의위 험과승강장문아닫 

힌 후 문의 잠금여 부를확인해 야하는 등의 주의 사항 

이표시되어아한다

치수는밀리미터nm)

그림4 열쇠구멍(unlocking triangle)

3. 1. 6(19)

엘리 베 이 터 를주기 적 으로사용 정 지 하는경 우에 는 

파킹 스위 치 를설치 하여 아한다. 파킹 스위 치 图음 

기 준에 적 합하여 야한다.

(이하생략)

3. 1. 6(19)

엘리 베 이 터 의안정 된사용및 정 지 를위 하여 파킹 스위 

치 를 설치 하여 야하며 다음 기 준에 적 합하여 야한다. 

다만공동주택 숙박시 설의 료시 설은제 외 할수 있 다 

(이하생략)

3. 1. 11(7)

카는 반드시 모든 승강장의출입 구마다정 지 할수 

있어야한다.

3. 1. 11(7)

카는 비 상운전시반드시 모든승강장의출입 구마다정 

지할수있어야한다.

3. 3. 1(2)

에스컬 레 이 터 의경 사도는30°이 하로하여 야하고, 

수평보행 기의경사도는12°이하로하여야한다. 다

3. 3. 1(2)

에스컬레이터의경사도는30°이하로하여야하고, 수 

평보행기의경사도는12°이하로하여 야한다. 다만,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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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, 에스컬레이터 으층고가6m 이하일때 에는35° 

이 하로할 수 있으며 , 수평 보행 기 으디 딤 면이고무 

제 품등미 끄러지 7］어 려 운구조일 경 우에 莲 사도 

를15°이하로할수있다.

스컬레 이 터 의층고가6m 이 하일때 에 는35°이 하로할 

수 있으며 , 수평 보행 기 왜］ 딤 면이고무제품등 미 끄 

러 지 기 어 려 운구조일 경 우에 는경 사도를15。이 하로 

할 수 있다. 다만 승강기구조상현장확인이불가한 

경 우설계 서 나공인기 관의시 험성 적 서 로확인할수 있 

다.

3. 4. 2(1)

카에 는1개의 출입구만을섬 치하여 아한다 다만 

출입 구가동시 에개 방될때 경 보버 저 가작동하도록 

하는등안전상의필요한조치를강구한경우에는2 

개의출입구를설치할수있다

3. 4. 2(1)

카에 는2개 의출입 구를설치할수 있다

3. 4. 2(3)

1개층에대한출입구는카 1대에 대하여2개 이상 

설치 하지않아야한다 다만 출입 구가동시 에 개 방 

될 때 경 보버 저 7작동하도록하는등안전상의필 요 

한 조치 를강구한경 우에 는2개 의 출입 구를설치 할 

수있다

3. 4. 2(3)

카 1대 에 대 하예개층에2개 의 출입 구를설치 할수 있 

다 다만 승강장출입문이동시 에열릴때 경보버 저기 

작동하도록하는 등 안전상의 필요한조치 를강구하여 

야한다

3. 4. 5(5)

점검 구의폭 및 높이 는각각60cm 이상으로하여 야 

한다. 다만, 기 기의배치 및 관리 에지장이 없는경 

우에 는그러 하지아니 하다. 또한, 점 검 구에 잠금 

장치 를갖춘금속제 의 문을설치 하여 야한다.

3. 4. 5(5)

기 계 시출입 구의폭 및 높이 는각각60cm 이상으로하 

여 야한다. 다만, 기 기의H치 및 관리 에지 장이 없는 

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. 또한, 기 계々출입구에 

는잠금장치 를갖춘금속제 문을설치 하여 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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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4. 5(6)

유지관리상지장이없도록기계심의점검구에이르 

는 통로를확보하여 야하며 , 다음각항의 기 준에적 

합하여야한다.

3. 4. 5(6)

유지관리상지장이없도록기계심의출입구에이르는 

통로를확보하여야하며, 다음각항의기준에적합하 

여야한다.

3. 4. 6(2)

카가정지하고있지 않는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 

용하지 않으면 밖에 서 승강로출입문을열수없도 

록하는장치

3. 4. 6(2)

카가정지하고있지 않은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용 

하지 않으면밖에 서승강로의출입 문을열 수 없도록 

하는장치 를설치 하여 야하며 승강장출입 문을개 방 

하기 위 한장치 는그림 4에 규정 된삼각형 의잠금해 제 

장치 의규격 에적 합하여 야한다 또한 특수한키 에 는 

사용상의위 험 과승강장문이닫힌후 문의 잠금여 부를 

확인 해 아하는등의 주의 사항이표시 되 어 아한다

L亠丿1

치수는밀리미터(mm) 임

그림4 열쇠구멍(unlocking triangle)

3. 5. 6(2)

카가정지하고있지 않는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 

용하지 않으면 밖에 서 승강로출입문을열수없도 

록하는장치

3. 5. 6(2)

카가정지하고있지 않은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용 

하지 않으면밖에 서승강로의출입 문을열 수 없도록 

하는장치 를설치 하여 야하며 승강장출입 문을개 방 

하기 위 한장치 는그림 4에 규정 된삼각형 의잠금해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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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치의규격에적합하여 아한다 또한 특수한키에는 

사용상의위 험 과승강장문이닫힌후 문의 잠금여 부를 

확인 해 아하는등의 주의 사항。표시 되 어 아한다

二疽 -------

L J 1
치수는밀리미터(mm) 임 

그림4 열쇠구멍(unlocking triangle)

4. 1. 1(4)

하중시 험은다음3가지 경우에 대 하여각기 정 격 전 

압 및 정격주파수에셔속도및 전류를측정 하여표 

4의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.

① 하중을싣지않은경우

② 정격하중의00%의하중을실은경우

③ 정격하중의10%의하중을실은경우

4. 1. 1(4)

하중시 험은아래 3가지 경 우에 대 하여 각기 정 격 전압 

및 정 격 주파수에 셔속도및 전류를측정 하여표 4의 규 

정에적합하여아한다.

- 하중을싣지않은경우

- 정격하중의00%의하중을실은경우

- 정격하중의10%의하중을실은경우

4. 1. 1(6)

카 내 에 65kg의 하중을싣고, 가능한최저속도로다 

음①및②의사항을검사한다.

(이하생략)

4. 1. 1(6)

카 내 에 65kg의 하중을싣고, 가능한최저속도로다음 

①및②의 사항을검사한다다만 정기검사시에는하 

중을싣지않고검사할수있다

(이하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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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1. 2(1)

카 바닥 앞부분과승강로벽 과의수평거리카 도어 

록이설치된경우나화물용엘리베이터는 제외는 

125飾 이 하를유지 하고있어 야하며 출입 구가2 개 

인 엘리베 이 터 으경우에는각각의출입구쪽카바닥 

앞부분과승강로벽 과의수평 거 리 늰251皿 이 하를 

유지하고있어야한다

4. 1. 2(1)

카 바닥 앞부분과승 강로벽 과의 수평 거 리 는다음 각 

항의 기 준에적 합하여 아한다.다만 카 도어 록이설치 

되 어 사람의힘으로열 수없는경우또는화물용자동 

차용제 외 엘리 베 이 터 으경 우에 는그러 하지아니 하다

① 수평거리늰251이하이어아하며 카에 출입구가 

2개 인 엘리 베 이 터 의경 우에 는각각의출입 구에대 하여 

1251 이하이어아한다

② 수평 거 리개251를초과할경우에 는금속제 판등 

으로 최 상정 지 층으바닥아래 에 서최 하정 지 층으출 입 

구상부까人출입 문을제 외 한카 출입 구에면하는전체 

부분에대 하여보호면을설치하여 아한다 이 경우헤 

더 케 이 스상부와보호면하단까지 의틈새 는381 이 하 

이 어 야하나 보수관리 상부득 이 한경 우에 는1001 이 

하로 할수 있으며 자동차용엘리베이터에있어서 출 

입문이상승개폐문 또는상하개폐문알때에출입문이 

열 리 는부분에 대 해 서 는보호면을설 치 하지아니 할수 

있다

4. 1. 3(8)①

주로프의바빗 트채 움 끝부분은각 가닥을접 어 서 

구부린것 이명 확하게 보이 도록되 옜어 야한다.

4. 1. 3(8)①

로프의단말은견고히처리되거나또는주로프가바빗 

트채움방식인경우끝부분은각가닥을접어서구부 

린것이명확하게보이도록되어있어야한다.

4. 1. 3(10)

과부하감지 장치 가『 위 에 설치 되 어있는경 우에 는

4. 1. 3(10)

과부하감지 장치 는기 계실또는카 위 설치 가가능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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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기 준에 적 합하여 야한다. 각 경 우에 는다음기 준에 적 합하여 야한다.

4. 1. 3(10)②

엘리 베 이 터 의주행 중에 는오동작을방지 하기위 하 

여 과부하감지 장치 의t동이 무효화되 어 야한다.

4. 1. 3(10)②

엘리베이터의주행중에는오동작을방지하기위하여 

과부하감지 장치 의牛동이 무효화되 어 아한다. 검 사시 

이 기 능의현장확인 이불가한경 우제 조사의설 계 서 

등으로확인할수있다

〈신설〉 4. 1. 3(18)②

승강장문의가이드슈는3.1.2(6)④에 의 한충격시 험시 

확인 된깊 이이 상문턱 에맞물려 야한다 화물용은제 

외한다

4. 1. 5(1)②

제1항이 외 의문의 경 우에 는2cm이 내 까지 닫혀 졌 

때 기동하고, 승강장에서는m이상열려지지않아 

야한다.

4. 1. 5(1)②

을제1항이 외의문의 경우에는2cm 이내까지닫혀졌을 

때 기 동하고, 승강장에 서 는m 이 상열 려지 지않아야 

한다.다만 화물용용도 상승개폐문의경우5cm 이 내 

까지 닫혀 졌을때 기 동하고승강장에 서 는cm 이 상열 

려지지않아야한다

＜신설＞ 4. 1. 5(14)

카가 정 지 하고있지 않은 층에 서 승강로의출입 문을 

열수 있는특수한키 에 는사용상의위 험 과승강장문이 

닫힌 후 문의 잠금여부를확인해야하는등의 주의사 

항이표시되어아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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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. 1(4)

하중시 험 은다음각항의경 우에 대 하여정 격 전 압및 

정 격주파수에 셔속도및 전류를측정 하여표 8의 규 

정 에 적 합하여 야한다.

① 정격하중의00%의하중을실은경우

② 정격하중의10%의하중을실은경우

(이하생략)

4. 2. 1(4)

하중시 험은아래 의경 우에 대하여각기 정 격 전압및 

정 격 주파수에 서속도, 전류및 작동압력 을측정 하여 

표8의규정에적합하여 아한다.

- 정격하중의00%의 하중을실은경우

- 정격하중의10%의하중을실은경우

(이하생략)

4. 2. 1(6)

카 내 에 65kg의 하중을싣고, 가능한최 저속도로다 

음①및②의사항을검사한다.

4. 2. 1(6)

카 내 에 65kg의 하중을싣고, 가능한최저속도로다음 

① 및⑵의사항을검사한다다만 정기검사시에는하 

중을싣지않고검 사힐수 있다

4. 3. 2(3)

상하승강장의기동스위치• 정지스위치• 비상정 

버 튼스위 祀 신호스위 치등의 작동상태 는양호하 

여야한다.

4. 3. 2(3)

자상하승강장의기동스위치• 정지스위치• 비상정지 

튼스위치등의작동상태는양호하여야한다.

4. 3. 2(4)

이동식 해드레 일은디딤판과동일 방향및 동일 속도 

로 승강하여 아한다

4. 3. 2(4)

이동식 핸드 레일의경우 운행 전구간에서디딤판과 

핸드레 일 으속도차는0 ~ 2% 이 하이 어 아한다

4. 3. 2(5)

이동식핸드레일은하강운전중상부승강장에서약 

15kgf(147N의 인 력 으로수평 으로당겨 도정 지 하지 

않아야한다.

4. 3. 2(5)

이 동식 핸드레 일은하강운저중상부승강장에 서수평 

으로 약 147N 정도의 사람의힘으로당겨도정지하지 

않아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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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4. 2

유압식 인경 우에 는다음 이 외 에 4.2.3 (5)를 추가하 

여검사한다.

4. 4. 2

4.1.5(14)에 따르고 유압식 인경우에 는다음 이외 에 

4.2.3(5를추가하여검사한다.

4. 5. 5

4.1.5⑴〜(5)((②제외)에따른다.

4. 5. 5

4.1.5⑴〜(5)((②제외),(14에따른다

〈신설〉 3.9항 7.2.4 충격강도

승강장문으조립체는KS BEN 81-1 부속서【의 소프트 

팬들 럼시 험 방법 에따라45이의 운동에 너 지 로층격 을 

가하였을때 문의 이탈없이 견딜수 있어야한다 다 

만 전망을목적으로유효출입 구면적 의50%이상을 

접 합유리 로설치 하는경 우 운동에 너 지 를｝08【로 적 용 

할 수 있다 현장시 험 이불가한경 우에 는공인시 험 기 

관의 시험성적서승강기검사기관의안전성평가등 

으로확인할수 있다 화물용은제 외 한다

〈신설〉 3.9항 7.4.2.4

승강장문가이 드슈는문턱 에 양호하게맞물려 야한다 

이 확인 을위 해 제 조사는3.1.2⑹④에의 한충격시 험시 

확인된승강장문가이드슈와문턱의맞물림깊이에대 

해 검 사기 관어제출하여 아한다 화물용은제 외 한다

3.9항7.4.2.1

승강장문은정상운전중에 이 탈 기 계적끼 임또는 

동작끝단에 서 의벗 어 남을방지 힐수 있도록설 계 되 

어 야 한다 가이드가마모 부식 또는 화재 로인해 

못쓰게될 수 있는경우에는승강장문을제 위치 에 

유지하여아한다

3.9항7.4.2.1

승강장문은정상운전중에 이 탈 기 계 적끼 임또는동 

작끝단에 서 의벗 어 남을방지 할수 있어 야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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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9항9.9.1

카 비 상정 지 장치 를위 한 조속기 는 정 격 속도의 

115% 이 하의속도및 다음의속도미 만에 서작동되 

어야한다.

(이하생략)

3.9항9.9.1

카 비 상정 지 장치작동을위 한 조속기 는정 격 속도의 

115% 이 상의속도및 다음의속도미 마에 서작동되 어 

야한다.

(이하생략)

4.9항3.2.1.1

승강장문은정 상우전중에 이 탈 기 계 적 끼 임 또는 

동작끝단에 서 의벗 어 남을방지 할수 있 어 야한다 

가이 드기마모 부식 또는화재 로인 해 못쓰게될 수 

있는 경 우에 는승강장문을 제 위 치 에 유지 되 게하 

기 위 하여비 상안내 장치 기구비 되 어 아한다

4.9항3.2.1.1

승강장문은정상운전중에 이 탈 기 계적끼 임또는동 

작끝단에 서 의벗 어 남을방지 할수 있어 야한다

〈신설〉 4.9항3.2.1.3

승강장문의가이 드슈는3.1.2 (6④에 의 한충 격 시 험 시 

확인된깊이 이상문턱 에 맞물려야한다. 화물용은제 

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고시는고시날부터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① 이 고시 시 행 전 에 종전의검 사기 준을적 용하여검 사를받고사용중이 거 나건축허 가가진 행 중인승강기 에 

대 하여 는종전의검 사기 준을적 용할수 있다.

② 승강기검사기준.1.2(6④, 3.1.2(6)⑤, 3.1.6(2), 3.4.6(2), 3.5.6(2), 4.1.3(18)②, 4.1.5(14), 4.3.2(4) 외3.9항 

의7.2.4, 7.4.2.4 및4.9항의3.2.1.항은이 고시시 행 일이후1년이 경과한날의건축허가분부터 적 용한다.

③ 건축허가분이996년 12월 31일 이전으로서종전의검사기 준을적용하여검 사를받고사용중인자동차용 

엘리 베 이 터는이고씨］ 행 일이후1년6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1.2(1을시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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